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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지방자치법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행정자치부 (자치제도과) 02-2100-3814
 

제146조(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

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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